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6권 제1호(Vol. 36, No. 1), pp. 81～87, 2012 (ISSN-1598-5725/eISSN-2093-8470)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DOI : http://dx.doi.org/10.5394/KINPR.2012.36.1.81

- 81 -

한국과 일본의 어촌․어항법 분석과 피셔리나 개발방향

양 철*․†이재형

*한국수상 안 회, †한국해양 학교 해양체육학과 교수

South Korea and Japan's fishing Villages law and Sea Port law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isherina

Young-Cheol Yang*․†Jae-Hyung Lee

* Korea AQua-leisure Safety Association   

†Department of Ocean physical education,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항내 마리나  피셔리나 개발과 연 된 련법의 용, 허가  운  련 조례 제정, 마리나 개

발  규제와 련된 법규 등 그 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의 실정에 합한 피셔리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 이 있는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비용을 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어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형태로 개발하여야 한

다. 셋째, 어업활동의 개선과 해양 스포츠 활성화로 어 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피셔리나를 개발하여야 한다.

핵심용어 : 어 ․어항법, 피셔리나, 마리나, 어항개발, 개발규제

Abstract : This study is enabled our country to compare and analyze Korea’s and Japan’s marina development related fishing villages 
in the sea ports, sea port law’s systematical research, approved permissions, and operation related ordinance enactments. Henceforth,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garding the fisherina development model appropriate for domestic circumstances are as follows.

First, the fisherina must be developed in a way to create a new source of income in the fishing villages. The initial steps must be taken 

in improving the fishing industry and revitalizing the marine leisure sports. Second, there must be a development of a system to reduce 

its development costs. Third, the existing sea port’s unused equipments must be developed in a remodeled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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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진국들은 21세기를 “신 해양 시 ”라고 부르짖으면서 해

양자원  해양  개발에 심을 가지고 극 인 투자계획

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  산업이 제조업보다 고용창출의 

효과  고부가가치의 비 이 높은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의 략 산업으로 집  육성하고 있다(박 률, 김남규, 최윤택, 

2005).

세계보트산업해양장비연합회(ICOMIA, 2008)에 따르면 세

계 해양 장비 보유척수는 2008년 기  2,300만 척을 넘어

섰으며, 매년 100만 척의 신규 시장이 발생해 470억 달러의 시

장 규모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  련 분야가 큰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양 기반 시

설과 장비는 턱없이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 마리나 기반시설은 11곳, 기구는 4,000척으로 1척당 인

구는 1만1700명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수치상으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 2008년 기

, 마리나/요트하버는 490개, 계류지/슬립웨이 36,500개, 무어

링30,00개소에 784,500척의 기구가 있으며, 인구 28명당 

보트 1척을 보유하고 있다(ICOMIA, 2008). 

우리나라는 여태껏 바다를 단순한 생산의 바다로써 수산업

과 해운업 그리고 조선업의 상으로만 인식되는 산업공간으

로 간주되어 바다는 특정 산업인만을 한 공간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쉽게 열려지지 않았다. 한 바다를 근거지로 하는 

어업인들의 소득은 재 도시민들 소득의 3분의 2에 불과한 

소득을 얻고 있어, 새로운 어업이외 소득원의 발굴이 

으로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기존 어항을 어 ․어항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마리나  피셔리나 건설을 통한 어 의 소

득 수 을 높여  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 어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어 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

무 인 것은 국민소득의 30,000불 달성, 주 5일 근무제 확산, 

욕구의 증 , 국  도로망의 확충, 승용차의 보  증가, 

여행 련업의 발 에 힘입어 해양  련 산업시장의 규모

는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1990년에 비해 250% 

증가한 1조 700억원의 시장으로 성장하 으며, 보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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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2003년 3,600척에서 2012년 25,700척으로 증가가 상되

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부산디자인센터, 2011). 

ICOMIA(2008) 통계를 보면 세계 보트분야의 총 생산

액(173억유로)과 한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분야

의 생산액(302억유로)을 비교해 볼 때, 보트 분야가 조선

분야에 비하여 약 57%에 육박하고 있으며, 조선강국 1 인 우

리나라에서 보트 분야를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될 가능성

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해양  련 인구  장비의 속한 증가는 그

들만의 특정한 공간이 요구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향후 정부의 극 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단된

다. 해양 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이 기구를 사용하기 

해서는 마리나(휴식공간)와 유사한 계류시설 등이 반드시 있

어야 한다. 

해양 는 일반 와 달리 “해변의 산책길”에서 유래한 

선박계류시설 등을 갖춘 종합 인 해양 시설의 총칭인 

Marina라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해양  산업이 선

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이유도 바로 마리나와 유사한 기반시

설의 미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좋은 환경을 갖춘 마리

나가 해양  활성화에 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소극 인 인식과 공유수면 매립법 등 30여 가

지 이상의 각종 법규에 묶여 개발이 곤란하 다(김성국, 

2010). 한 바다의 수면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보 시설이 설

치되어야 하지만, 항만구역 이외의 구역에서는 마리나를 개발

하려고 하여도 사업시행에 필요한 산 확보가 곤란하 고,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을 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유치도 어려워 개발이 지지부진하 다(김성국, 

2010).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 12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리 등에 한 법률 시행에 따라 마

리나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  활성화와 련 산업

기반 육성을 마련하기 하여 국 43개소에 한 마리나 계

획을 확정발표 하 다(국토해양부, 2010a). 한 정부는 2008

년 12월 15일「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 원회」를 개최하

여 “4 강 살리기 로젝트”를 추진키로 하 으며, 하천을 이

용한 다양한 수상 ․문화 활동 공간  로그램을 개발함

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김종해, 

2009, 국토해양 원회, 2009).

물론 행 계획 로 진행된다면 마리나 개발은 자연스럽게 

들의 해양 가 활성화되어 해양강국으로 연결되는 해

양문화의 확산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망된다. 그러나 정

부의 이러한 계획과는 달리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등 연안과 

인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지역발 의 신성장동력이라

는 명목하에 구체 인 계획없이 경쟁 으로 마리나시설을 개

발하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오히려 지역의 난

개발을 진하고, 향후 시설 운 노하우  문성의 결여로 

시설유휴가 우려되고 있다. 아무런 계획없이 무조건 인 과잉

투자를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재 약 570여개의 마리나가 있으며, 그  

공공기 에서 운 하는 마리나와 개인이나 클럽에서 운 하

는 사설 마리나가 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마리나는 일본의 

경기침체와 직  연계되어 마리나 운 에 난항을 가져온 사례

를 볼 때,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최소한의 투자로 최 한

의 효과를 리는 형태로 개발하여야할 것이다. 그 다면 최

소한 투자로 1～2가지 기능을 갖춘 마리나를 개발한다면 바로 

피셔리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셔리나’란 어류(fish)와 장소(arena)를 조합시킨 단어로 

어항․어 이라고 하는 무  안에서 풍부한 자연환경을 배경

으로 하여 수산업 자원을 심으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을 의

미한다.

일본에서는 해양  어 의 활성화에 따라  선박

과 유어선의 용시설을 정비하고, 어업 활동을 한 구역과 

해양성 크리에이션의 기지로서의 구역을 구분하기 하여 

피셔리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성우, 2009, 일본 도시

어 교류, 2011). 즉 피셔리나란 어항  어항 주변 해역에서

의 어업과 해양성 크리에이션 활동의 공존을 목표로 한 종

합시설로 마리나의 한 형태이다. 피셔리나 개발사업의 추진목

표는 어항 내의 어선과 용 보트, 유어선의 이용 조정을 도

모하고 어업과 해양성 크리에이션의 조화로운 발 을 목표

로 한다. 2011년 재 일본에는 국 으로 30개의 공용 피셔

리나가 조성되어 있으며 10개가 추가로 조성 에 있다. 일본

의 이와같은 피셔리나 개발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하여할 

부분으로 단된다.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마리나 항만의 조성  리 등에 

한 법률(2010b)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 항만의 개발

과 유사한 체제를 이루고 있고, 여러 가지 항만 련 법령과 연

되어 무나 범 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마리나 항만

조성  리에 한 심이 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

에서는 국가 으로 심을 받고 있는 어항 정비와 마리나 개

발과 련된 법률을 참고하여 낙후된 어항을 피셔리나의 형태

로 개발하여 어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어업인 소득창출의 

다양화와 방 제 조성비용 등 개발비용의 감, 보트의 

변확 와 련된 내용을 개하고자 한다.

 시 에서 보면 마리나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기에는 막

한 기 비용에 한 부담으로 개발이 용이하지 않으며, 우

리나라의 해안지역 여건상 어항입지를 제외한 신규개발 상

지역을 발굴하는 것 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

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마리나로 개발 정인 지역이 

국가지정 어항과 동일한 지역이 많아 낙후된 해안지역의 해양

 발 을 하여 선진국인 일본의 피셔리나 개발과 련된 

법제도 황을 국내 실정에 맞게 용할 필요성이 요청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

본의 어항내 마리나  피셔리나 개발과 연 된 련법의 

용, 허가  운  련 조례 제정, 마리나 개발  규제와 

련된 법규 등 그 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의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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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피셔리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한국과 일본의 피셔리나 개발에 한 

어 ․어항법 용 황

2.1 한국의 피셔리나 개발에 한 어 ․어항법 용 황 

우리나라의 피셔리나 개발사업에 한 제도는 어 ․어항

법에 찾아볼 수 있다. 어 ․어항법에는 제2조 5항에 어항편

익시설의 일부로서 용 기반시설 내용이 나오며, 제18조

(어 을 한 구역의 설정 등)에 의거 어 을 한 

구역을 설정하여 어항개발의 일부로서 계획에 반 시켜 피셔

리나 시설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해양수산개발원, 2011a).  

어 ․어항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보면 제2조 5항의 ‘어항시

설’이라 함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 장 , 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

사’라 한다)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7조의 규정에 따

라 지정․고시한 것으로 어항편익시설 즉, ①진료시설․복지

회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② 시 ․도서 ․학습 ․공

연장 등 문화시설, ③ 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한 시설, ④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드서핑 

등의 수용을 한 용 기반시설 등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

고 제18조(어 을 한 구역의 설정 등)에서는 ①지정권

자는 어 의 활성화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 

안에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 을 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어 을 

한 구역 안에는 해양 ․ 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객 편의시설 등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어 을 한 구역의 운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마리나  피셔리나 시설의 범 는 어 ․어항법 시행령 

제19조(어 을 한 시설의 범 )와 제18조 제2항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 ①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낚시어선․요

트  드서핑 등 해양 ․ 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그 보조시설, ②바다낚시시설  그 부 시설, ③어  안

내소, 주차장 등 객 편의시설, ④지역특산품 매장, 횟집 

등 어 소득증  는 객이용을 한 시설, ⑤숙박시설․

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객을 한 휴게시설, ⑥그 밖에 

어 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 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어 ․어

항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어 을 한 피셔리나 시설은 해

양  용 선박의 계류  보조시설을 언 하 고, 어항

에서의 마리나  피셔리나 시설 개발의 길을 열어 놓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어 ․어항법 시행규칙 제11조(어 을 한 구역 등의 

리  운 )를 보면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 리청

(이하‘어항 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설정된 어 을 한 구역 는 령 제19조의 규정에 따

른 어 을 한 시설이 안 하고, 효율 으로 리되고, 

본래의 목 로 운 될 수 있도록 정기 인 장 확인  

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②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어 을 한 구역  시설의 리와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 리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 ․어항 활성화와 련된 조항은 어 ․어항법 제49조

의2(어 ․어항 의 활성화  지원 등)에서 ①농림수산식

품부장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 주민의 소득증 , 어

경제의 활성화  국민의 건 한 정서함양을 하여 어 ․

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휴양자원의 개발 등을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어 ․어항의 자연경 ․생태․특산물․고유풍속 등의 개

발․홍보, 도시민의 어 문화의 체험, 도시․어  간의 교류

진을 한 시설  로그램의 개발 등 어 ․어항  활성

화를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마리나 개발사업(어 ․어항법)에 한 제도 황을 보면 

기존의 어항을 마리나의 개념이 아닌 기존의 어항에 계류장 

 기타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요트   보트가 공용할 수 

있는 피셔리나의 개념으로 근하 음을 알 수 있다.

2.2 일본의 피셔리나 개발에 한 어항․어장 정비법 용 황

일본에는 1950년 제정된 어항․어장 정비법을 기본으로 피

셔리나 개발에 한 근이 이루어졌다. 어항․어장 정비법에

는 어항의 지정, 어장의 기본방침, 어항 어장 정비 장기 계획, 

수산 정책 심의회, 어항의 유지 리 등에 하여 다루고 있

다. 어항의 개발  운 에 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수산청, 2011).

일본의 어항․어장 정비법 제39조에서는 어항 구역 내의 

수역 는 공공 빈터에 있어 공작물의 건설 혹은 개량, 토사의 

채취, 토지의 굴착 혹은 성토 는 수면 혹은 토지의 일부의 

용(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려고 하

는 사람은 어항 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어항 이용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

다. 한, 도도부  지사는 어항의 구역 내 공유 수면의 매립

에 한 허가를 할 때는 어항 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에 해서는 그 제

한을 두지 않고 ①특정 어항 어장 정비 사업 계획에 따라 하

는 매립시, ② 호로 내거는 것의 외, 어항 시설의 정비를 

해서 하는 매립시, ③  2호로 제시하는 것의 외, 제１종 어항, 

제2종 어항 는 제4종 어항의 구역 내의 매립시에 해 해당 

어항의 이용을 하게 해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조항은 기존의 어항을 보다 효율 으로 이용하

기 해서 허가, 동의 차에서 다기능 어항 즉 피셔리나의 개

발이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경우 어항개발과 련하여 수

많은 련법과 사 차를 거쳐 시행함) 것과 비교하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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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우 수월함을 알 수 있다. 

방치정 리에 한 법은 일본은 헤세이 8년(1996년), 3개 

부처(운수성 항만국, 수산청, 건설성 하천국)가 합동으로 

pleasure boat 국 실태를 조사하고,  pleasure boat 보  

책간담회를 통해 최종보고를 책정하 다. 1997년에는 하천국

에서 계획 인 불법 계류선에 한 책의 진에 한 국장 

통지를 발표하 으며, 2000년에는 어항법과 항만법이 각각 개

정되면서 선박 등의 방치의 지, 감독처분 규정의 정비에 

한 법이 개정되었다(일본 국토교통성, 2011, 일본 수산청, 

2011).

감독처분에 한 법은 제 39조의 2에서 방치정 리에 한 

규정이 언 되어 있다. 어항 리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하여, 그 허가를 취소, 효력정지, 조건변경, 행 의 

지, 공작물 혹은 선박, 자동차 그 외의 물건의 개축, 이 , 제

거, 혹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①기본시설인 어항 시설

을 손상, 는 오손하는 것, ②선박, 자동차 그 외의 물건으로 

어항 리자가 지정한 것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 ③그 외 어

항의 보 에 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 는 방치정 

리에 한 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3. 한국과 일본의 어항개발 규제법에 

한 제도 황 

3.1 한국의 어항 개발 규제법에 한 제도 황

① 연안 이용 련 규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공유수

면 리법 제5조(공유수면의 매립  사용 허가), 연안 리법

제8조(연안지역계획 수립)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마리나를 

개발하거나 수역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용하고, 

토지의 굴착, 성토 기타의 행 에 하여 혹은 수면에 있어서 

시설 혹은 공작물을 신설하려는 경우는 공유수면 리자의 허

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공유수면 리자는 신청의 내용이 

해안의 보  등 공익에 지장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연안 리법에 의거 

연안구역이 설정된 경우에 연안보 구역이나 연안보 구역

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보 구역의 해제 에는 연안 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고시하여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에서 마리나  피셔리

나 시설 등이 먼  공원 계획에 반 이 되어야 이들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해진다(제12조-제14조). 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내의 일정의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제23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명승, 철새 등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국가

문화재 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경우에는 반경 

500m 이내의 사업에 하여 문화재 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거의 개발 사업은 어렵게 된다(제20조)라고 고시하여 

사실상 피셔리나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마리나법의 제

정으로 일시에 마리나 개발과 련된 문제 을 해소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 지만, 국가지정이 아닌 지방 소규모 어항

일 경우는 여 히 연안이용과 련된 어항개발은 규제가 풀리

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선박의 운항 으로부터의 규제는 선박의 운항과 

련된 선박법(해상에서 운항되는 모든 종류의 선박의 등록을 

장하는 법률로써 해운법, 유선  도선사업법, 낚시어선법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사업을 장하는 법률은 입법 목 별

로 업  운항 등에 해서만 규정하고 선박의 등록은 선박

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며, 재는 수상 안 법 

용이 되지 않고 있음), 선박안 법(제29조 항행구역의 제한 등 

해양수산부장 은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 는 항로

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역 는 

기간을 한정하여 항행구역을 정할 수 있다) 등의 법률이 있어 

요트, 모터보트를 포함하는 운항법에 한 규정이 있다. 한 

해상교통안 법(항 내에서 돛을 이거나 소형선은 형선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등의 규정)과 마리나의 설치에 있

어서 법 규정에 의거 특정항(흘수가 깊은 선박이 출입하는 항 

혹은 외국 선박이 상시 출입하는 항에서 정령이 정한 것) 내 

혹은 특정항 인근에서 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항만 리의 장

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 이

러한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법으로 소규모 어항 

 마리나  피셔리나 개발에 큰 장애사항으로 두되고 있

어 법 개정이 시 히 요청된다.

③ 기타의 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법률은 도시공원 내

에 공원시설 이외의 공작물 기타의 물건 혹은 시설을 설치하

여 도시공원을 용하려는 경우는 공원 리자의 허가가 필요

하다(제27조)는 조항과 국토  토지이용에 한 법률 즉, 도

시계획 내의 건축물에 한 제한으로서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거지역, 기타의 지역지구가 설정된 경우에 당해지역 내외에

서 건축물 등의 건축에 하여 건축법 기타의 법률에 의거하

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며, 개발행 의 허가로서 도

시계획지구에서 일정의 건축물 등이나 공작물 등의 개발행

를 행하려는 자는 련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제56-60조)라고 고시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에 마리

나의 클럽하우스 기타의 시설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

므로 건축법에 기 한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등의 규제를 가

해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육상시설은 체육시설설치 이용

에 한 법률 제11조 (시설기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

설업이 종류별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기 에 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

장 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건 한 육성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운 에 지장이 없는 범  안에서 시

설물의 설치  부지면 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

여 시설개발에 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체육시설설치 이용과 련된 하 법이 여러 부처에 나 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소  부처의 긴 한 력없이는 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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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리나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하겠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

으며, 그 규제완화법이 바로 마리나 항만 개발법령 제정이다.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마리나항만 개발 법령은 마

리나항만의 조성  리 등에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마리나항만의 합리 인 개발  이용

을 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법률 제4조)하

고, ②국토해양부장 이 10년(5년마다 검토), 앙항만정책심

의회 심의  계기 ․지자체 의를 거쳐 수립(법률 제4

조, 제5조)하 다. 그리고 앙항만정책심의회 원(40인 이

내)을 선임하여 문성을 배가하기 하여 앙부처  지자

체 공무원  개발 련 민간 문가로 구성하 다. 

③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한 시행 차 규정(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과 ④실시계획의 승인 는 변경승인 시 계 

행정기 장과 의한 사항에 하여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

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법률 제16조)하고 있다.

⑤마리나항만의 효율 인 리  운 을 한 마리나항만 

리규정에 한 근거마련(법률 제24조)을 하고, ⑥마리나 

련 산업을 효율 으로 진흥하기 하여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법률 제29조)하 다. ⑦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활

성화를 해 각종 부담 , 세제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 융자할 수 있는 근거마련

(법률 제31조, 제32조)하 고, ⑧마리나항만 개발 법령 시행 

에 다른 법률에 따라 마리나항만을 조성․개발하고 있는 사

업에 있어서 행하여진 처분 는 차  그 외의 행 에 

하여 마리나항만 지정에 한조항(법률 부칙 제2조)을 포함하

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지정 어항에 국한한 법으로 지방

의 어항과 같은 소규모 어항에 피셔리나를 개발할 경우에는 

마리나법을 용하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단된다.

3.2 일본의 어항개발 규제법에 한 제도 황

분구(分区)의 지정에 한 것은 항만법 제39조에서는 항만 

리자는 임항 지구내에 분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 인 

지정의 내용 에 ‘마리나 항구, 스포츠 는 크리에이션의  

이용으로 제공하는 요트, 모터보트 그 외의 선박의 편리에 제

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분구 내의 규제는 항만법 제40조는 앞조에 제시한 지구의 

구역 내에 있어서는 각 지구의 목 을 하게 해하는 건

축물 그 외의 구축물에 있어서 항만 리자로서 지방공공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건설해서는 안되며,  건축물 그 외의 

구축물을 개축 는 그 용도를 변경해 해당 조례로 정해 건축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시하고 있다.  

수익자의 부담과 련된 항만법 제43조의 4조항은 항만 공

사에 의해 하게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항만 리

자는 그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받는 한도에 해 그 항만 공사

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공시하고 있다. 그리

고 항만의 시설에 한 기술상의 기  등 제５6조의 2의 2에

서는 수변구역 시설, 외곽 시설, 계류 시설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시설에 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

의 기 에 합하도록 건설․개량 는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 2011, 일본 수산청, 2011).

방치정에 한 감독처분은 제 56조 4는 항만에 한 리규

정으로 방치정에 한 처리를 담고 있다. 국토교통성 총리, 도

도부  지사 는 항만 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 공사 그 외의 행 의 지, 공작물 혹은 선박 그 이외의 물

건(이하「공작물 등」의 개축, 이  혹은 철거, 공사 그 외의 

행  혹은 공작물 등에 의해 생긴 혹은 생길 수 있는 장애를 

제거, 방하기 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는 그 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항만 시설의 기술상의 기 을 정하는 성령’에서는 바람, 

도, 조  등의 자연상황,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 

교통시설, 하역시설, 보  시설, 선박 역무용 시설, 여객 승강

용 고정 시설  이동식 여객 승강용 시설 등 항만 련 시설

의 총체 인 설비 기 에 한 세목을 고시로 제정하도록 하

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의 기술상 기

의 세목을 정하는 고시’가 제정되어 각 항목에 하여 바람, 

랑, 조  등 자연조건의 측량기   이에 따른 각 시설의 

규격  이를 한 계산방법 등 세부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있다. 그 에서 외곽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곽시설에 있어서 지정하고 있는 분야는 외력  하 의 

설정, 재료  부재료의 요건, 지반/경사 하 /말뚝에 한 지

지력 분석법, 방 제 설계법, 방사제, 제방, 갑문, 호안, 각 시

설의 설치 치와 성능조사 등이다. 특히 방 제 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만법 제46조 방 제의 기능은 ①방 제의 천단고는 음력

의 하루와 보름 평균 만조면, 방 제의 안정의 검토에 해 

이용하는 유의 고의 0․6배 이상의 한 높이로 하는 것을 

표 으로 한다. 이 경우에 해 한 높이는 배후의 수역의 

평온도, 배후의 항만의 시설의 보  등을 감안해 설정하는 것

으로 한다. ②고조 는 해일 책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방

제에 있어서는 방 제에 의한 고조 는 해일의 향의 감 

효과 등을 감안하고 법선, 천단고 등을 히 설정하는 것으

로 한다. ③목재 취  시설의 방 제에 있어서는 이상 고조  

때 에 목재가 유출하지 않게 해당 방 제의 구조, 배후의 수역

의 이용 상황 등에 응할 한 천단고로 하고 있다.

항만법 제47조 방 제의 구조는 ①방 제는 요구되는 기능

에 응한 한 구조로서 제32조에 규정하는 외력  하

에 해서 안 한 구조인 것으로 한다. ②고조 는 해일 책

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방 제에 있어서는 랑 등의 외력에 

한 구조의 안정 외, 고조 는 해일의 와습시의 특성을 감안

해 구조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③목재 취  시설의 

방 제에 있어서는 다음 48조  제49조의 규정에 해 한편, 

필요에 따라서 목재의 충돌력에 한 구조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항만법 제55조의 방 제는 제29조에 규정하는 평온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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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록 히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해양수산개발원, 

2011b). 일본의 마리나  피셔리나 개발규제법은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행정의 구조  문제  즉, 소 부처에서 담당하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오는 개발규제 제한보다는 통일화된 제도

로 항만법내에서 마리나  피셔리나 개발과 련된 규정을 두

어 규정된 범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상반된 개발규제법의 형태를 보인 것

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소 부처의 독립성과 소극 인 조

로 인하여 마리나  피셔리나 개발에 아직도 개발규제가 많아 

민간사업자가 해양 기반시설 개발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해양 기반시설 

개발을 한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소 부처의 개별법을 통합하여 용할 필요성도 있다. 

4. 결   론 

4.1 우리나라의 피셔리나 개발 모형

우리나라의 경우 ‘어 ․어항법’에서 어  활성화를 

한 일환으로 용 선박의 계류시설을 한 구역지정  

리․운 에 한 부분을 언 함으로써 피셔리나 개발에 한 

여지를 두고 있다. 한 ‘마리나 항만 개발법’이 제정되어 마

리나 개발에 한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 스포츠 발

을 해 각종 규제 완화가 재 지속 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어항 어장 정비법’에서 각 어항의 지정  

운 에 한 기본 인 법과 함께 어항의 정비  개발을 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셔리나 개발은 이에 따라 기존 항

만과 조화를 이루어 개발이 되었다((사)일본피셔리나 회, 

2003).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형  특성과 기 개발되어 있는 어

항  마리나 여건을 반 해볼 때, 마리나의 개념이 아닌 기존

의 어항에 계류장  기타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요트   

보트가 공용할 수 있는 피셔리나의 개념으로 근하는 것이 

옳다고 단된다. 즉, 해양 스포츠 기반조성을 한 제도에 

있어 그 상에 한 개념부터 올바로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

서 우리나라 피셔리나 개발사업은 도시민의 공간 제공과 

어 주민의 소득증 에 근거한 개발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 발 효 과

도시민의 여가공간제공

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개발고려사항

민자사업 추진

마리나법

어촌․어항법

항만재개발법

피셔리나개발

기존어항 재개발

개선사항

해상교통안전법

공유수면점사용 완화

국가하천 점용허가권 일

원화

수레법 완화

유도선, 선박안전법

2. 유휴시설 활용

3. 어업인 소득다양화

1. 개발비용 절감

Fig A1. Development of Korea Fisherina Model 

첫째, 개발비용을 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여야 한다.

마리나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개 마리

나 지가 어항이나 항만으로 이용되고 있다. 부분 내만이

거나 방 제 등 구조물 설치 규모가 고, 마리나 조성 사업비

가 되도록 작게 투자되어야 경제효율성 면에서 시설운  험

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피셔리나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기에

는 막 한 기 비용에 한 부담으로 개발이 용이하지 않으

며, 우리나라의 해안지역 여건상 어항입지를 제외한 신규개발 

상지역을 발굴하는 것 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김성국, 

2010). 따라서 기존 어항  여유공간이 많아  선박을 함

께 수용할 수 있을 경우 방 제 조성비용 등 상당한 비용 

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

국서부 해안처럼 높은 도나 태풍 등의 향을 많이 받아 방

제, 호안 등의 시설이 요구되는 형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 사업시 공공단체의 선도가 필요하며, 가  

항만이나 내항 는 지방 소규모 어항을 재개발하는 것이 비

용을 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Blain, 1995).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개발 기에는 앙정부가 산 지원 등 많은 역할을 

하다가 차 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역할을 임한 

사례로 보아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략을 수립하여

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어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형태로 개발하여

야 한다. 어항은 재 안 수용률이 100%를 넘어 상당한 여유

를 갖는 어항도 많다. 이러한 어항이 마리나 등 새로운 수요를 

통해 활용됨으로써 국가 산의 효율  활용이 가능해진다. 

한 어항 내 피셔리나 개발을 통하여 해양  문화가 크게 

발 하고, 융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게 될 수 있다. 일본

의 경우 1990년 이후 약 30여개소의 규모 어항 내 피셔리나

를 조성하여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의 경우도 마리나  피셔리나 개발 기에는 항만의 유휴부

지와 시설을 많이 활용한 사례(김성귀, 2009)를 볼 때, 우리나

라도 이러한 기존 어항을 재활용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어업활동의 개선과 해양 스포츠 활성화로 어 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피셔리나를 개발하

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국가의 해양  활성화 정책에 따

라 격히 증가한  선박  유어선 등이 어업활동과 마찰

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어항 내 유휴시설을 효율 으로 

활용함으로써 요트나 모터보트의 정박비 등을 받아 수익을 창

출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 이 있다. 참고로 

일본 등에서도 어  자체 으로 마리나 피어 시설을 개발하여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

를 용하여 마을기업 형태로 사업을 개하는 방안도 고려하

여야할 것이다. 재 어 계의 실을 볼 때 새로운 수익창출

은 매우 시 한 문제이며, 마을기업의 운 형태는 어가소득에 

크게 기여하는바 민간사업자와 어 계가 공동으로 운 하면 

기부담 의 감소와 행정  민원의 발생이 어 서로 

하는 형태의 모델로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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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언

첫째,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분이 어항이며,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재 국내 일부 마리나지정항은 기존의 어항을 활용하

는 피셔리나의 개념에 더 합하다고 단된다. 따라서 마리

나  어항 개발에 앞서 개발 상에 한 올바른 개념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어항의 개발에 있어 어 을 기반으로 

한 피셔리나  해양 스포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 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상 안 법에 명시되

어 있는 수상 기구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들이 많이 존재

하고 있다. 이러한 방치기구를 이기 해서는 모든 수상

기구의 등록의무화와 등록시 계류장소 지정 의무화 등의 제

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토해양부에서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

라, 지정항만에 있어 기존 어항에 계류시설 설치에만 하

다. 이는 마리나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내 정온 상태를 고려

하지 않은 개발이라고 단되며, 항내 정온상태 유지를 먼  

고려한 설계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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